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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

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!

□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

강화하여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

의료급여수급자)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*이 4월부터 30만 원

(기존 25만 원)으로 오른다고 밝혔다.

* 장애인연금: 「기초급여」 ＋「부가급여」

▪기초급여 :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

▪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(65세 미만 기초생활

수급자 8만 원, 차상위계층 7만 원, 소득하위 70% 2만 원)

※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서 최대 38만 원의

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됨

○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

통과됨에 따라,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.

*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,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

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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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연금 수급자(’19. 3월, 약 36만 4000명) 중 약 17만 5000명(현행

수급자의 약 48%)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,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

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

기대된다.

○ 한편,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“장애인연금 수급자 중

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(차상위~소득 하위 70%)”의

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

예정이다.

<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>

구분 ’16년 ’17년 ’18년 ’18년 9월 ’19년

기초급여액
20만

4,010원

20만

6,050원

20만

9,960원
25만 원

생계의료 30만 원

차상위,

소득70%
25만 3,750원

*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단계적으로

인상되어 왔으며,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(차상위~소득 하위

70%)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.5%를 반영한 25만 3,750원

□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“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

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

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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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2019년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고시 (전문)

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

제정 2010. 6. 28. ¡

개정 2015. 12. 31.

개정 2016. 12. 29.

개정 2017. 12. 29.

개정 2018. 3. 15.

개정 2018. 8. 31.

개정 2018. 12. 27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제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

및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2019년도 선정기준액)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

4조에 의한 2019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

월 소득인정액 1,220,000원,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

소득인정액 1,952,000원으로 한다.

제3조(2019년도 기초급여액)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

5조에 의한 2019년도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

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: 300,000원

2.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: 253,750원

제4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

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

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

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